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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9 장  성적평가 및 졸업

제45조(졸업) ①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제2항 및 제3항의 졸업요건을 갖춘 자는 

졸업자격을 부여하고, 별지 제1호 서식의 졸업증서를 수여하며 졸업증서에는 교과과

정 상의 전공을 표기 할 수 있다. <개정 2017.2.27.>

② 졸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학점은 110학점(2년제 과정 80학점)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

다. <개정 2017.2.27.>, <개정 2018.11.13.>

③ 졸업학점 중 교양교과는 13학점 이상, 전공교과는 8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

다. <개정 2017.2.27.>, <개정 2018.2.23.>

④ 졸업학점 미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후기졸업을 할 수 있다.

⑤ 졸업요건이 충족되었어도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 1년까지 졸업을 유예할 수 있다.

<신설 2017.2.27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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